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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알림
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52호(2020.12.1. ) 관련입니다.
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

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전세

버스 수급계획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각 시 · 도 및 전국전세버스

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한대상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

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

나. 제한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( '20.12.1.∼ ' 22.11.30. , 기간 연장)

다. 시 행 일 : 2020. 12. 1.

라. 제한방법: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

대한 신규 등록 ·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

붙임 :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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